
[너무 최신 대법원 판례라서 금년도 시험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한 판례]

I. 해고금지기간과 관련된 판례 

【논점과 판결요지】
1.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
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
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
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금지기간에 대해서는 판례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다만, 2021.4.29.자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202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기출하기
에는 너무 최신 대법원 판례이긴 합니다. (이미 하급심 판례가 나와 있다는 이유로) 만약
에 이번에 출제한다면,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몇 달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판례가 되겠지요. 출제자들이 그 정
도로 잔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해당 판례를 올려드립니
다.  



II.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기대권 

【논점과 판결요지】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
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
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
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
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
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
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
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업양도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
니다. 2022년도라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로 보입니다.  
위의 판례와 동일하게 2021.4.29.자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202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기출하기에는 너무 최신 대법원 판례이긴 합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해당 판례를 
올려드립니다.  


